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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1064  신문윤리강령 위반

1. 이데일리    발행인  곽  재  선

2. 한국경제    발행인  김  기  웅  

3. 아시아경제  발행인  최  영  범 

4. 서울경제    발행인  이  종  환

5. 머니투데이  발행인  박  종  면

6. 매일경제    발행인  장  대  환

주 문

  이데일리 2018년 2월 1일자 17면「식품박물관/카스」특집 면, 한국경제 2월 1

일자 B6∼B7면「유망 분양현장」, 2월 5일자 T11「호텔의 향기/롯데 아라이리

조트」, 2월 7일자 B7면「주목! 이 상품」, 2월 14일자 B7면「자산운용사 추천

상품」, 2월 21일자 B6∼B7면「코스메슈티컬/제약 바이오」, 2월 26일자 T10면

「명품의 향기/옴므파탈 끝판왕, 로저드뷔」특집 면, 아시아경제 2월 6일자 16∼

17면「명절연휴 든든한 건강지킴이」특집 면, 서울경제 2월 8일자 28∼29면「수

입차 신차전쟁」, 2월 23일자 A30∼A31면「활기 띠는 분양시장」, 2월 26일자 

A30∼A31면「다가온 봄, 건강 챙기기」, 2월 27일자 30∼31면「혁신성장 선봉

에 선 공기업」, 2월 28일자 A28∼A29면「2018 히트예감 상품」특집 면, 머니

투데이 2월 23일자 17면「봄맞이 인테리어」․ 22면「올 봄 주목받는 상품」특집

면, 매일경제 2월 26일자 B8면「여행+/설악에서 제주까지 가족여행 떠나요/일성

리조트」․B9면「여행+/부산 출발 ‘낭만 크루즈’ 여행/코스타크루즈 네오로만티카

호」특집 면에 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처한다.

이 유

  위 특집면 기사들은 특정 브랜드나 패션, 여행상품, 크루즈, 인테리어, 수입차, 

분양시장, 명품, 리조트, 제약 제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.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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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

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.

 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

가 크고,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

「보도준칙」⑦(보도자료의 검증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) 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「보도준칙」⑦(보도자료의 검증)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

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018년 3월 14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 김 용 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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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명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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